
 

G O L F 회원권 매매계약  

     

● 회원권명 : 마 뉴 컨트리클럽       ●  회원번  :  H11  -        - 

● 회원 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●  회원 분 :  

       상  골프회원권  양도자  양 자간에 매매함에 있어 다 과 같  계약(체결)한다. 

1  지  법 

       양 인  다 과 같  법  양도인에게  지 한다. 

       액 :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 (￦                         ) 

       계 약  :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 체결당시 지  

       잔     :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        年      月      日 지 함. 

2  명 개  법, 차 

       1항 : 양도인  잔   시 양 인에게 소 권 에 필요한 명 변경 류일체를 부하 

               여야 하  명 개  차에 실히 하여야 한다. 

       2항 : 명 개 는 양 인 부담 다. 

3  양도, 양 인  책임과 한계 

1항 : 양 도시 압류등과 같    인한 계약  등 에 한 책임  명   

개 일   단한다. 

즉, 명  개 일  원인 공  생사실에 하여는 양도인에게 그 책임  있  

 후에 하여는 양 인에게 그 책임  있다. 

2항 : 양도 류  미 , 회원권  압류 등 하자  인하여 명 개 가 불가능하게 는 경우 

      에는 본 계약  당연히 효가 ,  양 인 는 행인  불요 에 하여 

양도인  지체 없  액  불하여야 한다. 

3항 : 계약 후 양도인  계약 건 불 행 등 계약  가 생 는 경우 양 인 는 

      행인  원 만 불   있다. 

4항 : 본 거래가격  거래 행인과 양도인,  거래 행인과 양 인  간 충, 동 하여 

        매매계약  체결  것 므  차후 거래가격에 하여 당사자들  어떠한 도  

        할  없다. 

5항 : 명 개   에 는 류작  거래 행인에게 임한다. 

4  타 

1항 : 회원권 양도일 에 생한 공과   리  등  체납액일체는 양도인  부담 다. 

2항 : 타 본 계약 에 명시 지 않  사항에 하여는 골프회원권 업계  일 행에  

        라 행한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年          月         日 

양 도 인  주        소 : 

           주민등 번  : 

                   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 

양  인  주        소 : 

           주민등 번  : 

                   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인) 
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